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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I. 개요

  1. 약취·유인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형법

법률 법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287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
288① 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 이상
288② 추업 사용 목적 약취·유인 1년 이상
288③ 상습으로 288①,② 2년 이상
289①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3년 이상
289② 약취·유인·매매된 자 국외이송 3년 이상
289③ 상습으로 289①,② 5년 이상
291 결혼 목적 사람(미성년자) 약취․유인 5년 이하

292① 288, 289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 수수·은닉 7년 이하
292② 287, 291 약취․유인된 자(미성년자) 수수․은닉 5년 이하
293① 상습으로 292 2~10년
293② 추행․간음․영리 목적 수수․은닉 2~10년
294 287~289, 291~293 미수범

324의2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3년 이상

324의3 324의2 + 상해․치상 무기 or 5년 이상

324의4 324의2 + 살해․치사
살해 : 사형 or 무기
치사 : 무기 or 10년 

이상

336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3년 이상

337 336 + 상해․치상 무기 or 7년 이상

338 336 + 살해․치사 살해 : 사형 or 무기
치사 : 무기 or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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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형법 및 특가법 상 약취·유인범죄 중 법정형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양형기준

을 설정함

    ○ 미수범에 대하여는, 제1기 양형기준에서도 살인범죄 이외에는 별도로 

미수범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 미수범은 일률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미수범에 관한 별도의 양형기준

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의 경우, 감경적 구성요건방식 및 낮은 법정형

은 구시대적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있고, 발생빈도 또한 낮으

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함

이상

법률 법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특가법
제5조의2

①1호 몸값 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무기 or 5년 이상
①2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형 or 무기

or 7년 이상
②1호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몸값 취득 또는 요구 무기 or 10년 이상
②2호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 사형 or 무기
②3호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폭행, 상해, 감금, 유기, 

가혹행위 무기 or 5년 이상

②4호 3호로 인해 치사 사형 or 무기
or 7년 이상

③ ①, ② 각 범죄 방조하여 약취․유인된 미성년자 
귀가하지 못하게 함 5년 이상

④

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형법 288①)

무기 or 5년 이상
추업사용 목적 매매(형법 288②)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형법 289①)
약취․유인․매매된 미성년자 국외이송(형법 289②)
형법 288, 289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 수수․은
닉(형법 292①)

⑦ ①~⑥ 범죄자 은닉․도피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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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려사항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에 의하면, 약취·유인

범죄의 양형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정함

    ○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의 상한이 상승(15년→30년, 가중할 

경우 25년→50년)하고, 사형 및 무기징역의 감경시 징역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상승함(시행일은 2010. 10. 16.)

      - 약취·유인죄의 유형 중 중대한 범죄 유형의 경우에 형법 개정내용

을 반영할 필요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

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민적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함 

II. 약취·유인범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연방

    ○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은 제2장에서 각 절별로 기본범죄유형별로 기

본범죄등급(Base Offense Level)을 규정하고, 범죄의 성격에 따라 

양형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유형화한 

특별범죄특성(Specific Offense Characteristics)을 규정하면서 그 특

성에 따라 기본범죄등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A4.1.에서는 약취, 유괴, 불법감금죄(Kidnapping, Abduction, 

Unlawful restraint)에 대하여, 기본범죄등급을 32등급으로 정하고, 

특별범죄특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 대한 몸값 요구나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등급 가산 

 (A) 피해자가 영구적이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

은 경우에는 4등급 가산; (B)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등

급 가산; 또는 (C) 상해의 정도가 (A)와 (B)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3등급 가산

 위험한 무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2등급 가산  

 (A) 피해자를 30일 내에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2등급 가산, (B) 

피해자를 7일 내에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1등급 가산, (C) 피해자

를 24시간 이내에 풀어준 경우에는 1등급 감경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3등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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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재물이나 다른 대가를 위하여 보호나 양육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보호나 양육 하에 놓인 경우에는 3등급 가산 

 피해자가 다른 범죄나 그 범죄로부터 탈출하는 중에 또는 그와 관련

되어 약취, 유괴 또는 불법감금 된 경우, 또는 다른 범죄가 약취, 유

괴 또는 불법감금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A) 다른 범죄의 양형기

준이 약취, 유괴 또는 불법감금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고

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등급까지 가산되고, 또는 

(B) 그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 기준으로부터 4등급을 가산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43등급을 넘을 수는 없음  

 피해자가 미국의 영역 내에서 살해당하였고 그것이 18 U.S.C. 

§1111에 따라 살인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2A1.1.(1급 

살인죄)가 적용됨 

    ○ §2A4.2.에서는 몸값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 기본범죄등급을 23등

급으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피고인이 약취, 유괴 또는 불법감금을 

실제로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는 §2A4.1이 적용됨

  2. 영국

    ○ 약취․유인죄는 보통법상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성적 학대를 위한 약취․유인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62조(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관련이 있음

    ○ R v Spence and Thomas(1983) 5 Cr. App. R.(S) 413에 의하면 

양형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함 

    

    ○ 현행 양형 실무(Current Sentencing Practice) B3-4는 약취, 불법

감금, 유괴를 우발적인 납치나 인질 체포, 몸값 요구를 위한 약취, 간

조건 양형기준 
1. 폭력이나 총기가 사용된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피해자 감금과 같은 악화 요인 8년 이상의 징역형 
2. 피해자가 인질로 사용되거나 배상금이 요구되는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유괴 드물게 8년 미만의 징역형 
3. 가족 간의 다툼이나 연인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경우 18개월 미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낮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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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목적 약취, 감정적인 관계로 인한 약취, 복수나 벌하기 위한 약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약취, 부모에 의한 약취, 낯선 사람에 의한 어

린이 유괴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음

  3. 독일

    ○ 독일 형법은 제18장에서 약취, 인신매매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약취․유인죄 관련 규정

 약취의 경우(제234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경우(제235조) :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위의 경우에 ① 피해자를 당해 행위로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발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②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위를 

범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③ 당해 행위를 통하여 

사망을 야기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유형

 보호의무 또는 교육의무를 중하게 소홀히 하면서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타인에게 영구히 넘겨주는 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로 행한 경

우(제2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또는 고의

로 ① 18세 미만자의 입양의 중계, ② 제3자가 18세 미만자를 영구히 

데리고 있게 할 목적으로 중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제236조 제2항)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236조 제1, 2항의 경우에 행위자가 소유욕, 직업상 또는 계속적인 

아동거래 행위와 관련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행위한 경우, 당해 행

위를 통해 아동 또는 중계된 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전의 현저

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제236조 제4항) : 6월 이상 10년 이하

의 자유형 

 자신의 안녕에 대한 피해자의 염려 또는 피해자의 안녕에 대한 제3자

의 염려를 공갈(제253조)에 악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로

잡은 자, 또는 당해 행위로 인해 야기된 타인의 상황을 공갈에 악용한 

경우(제239a 제1항) : 5년 이상의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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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에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최소한 중과실로 피해자의 사

망을 야기한 경우(제239a 제3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중상해(제226조)를 가할 것을 협박하거나 1주 

이상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서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하거나 인질로 삼은 자 또는 그

러한 행위로 야기된 상황을 강요에 악용한 경우(제239b조) : 5년 이상

의 자유형 

○ 인신매매 관련 규정 

 인신매매의 경우(제232조, 제233조) :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위의 경우에 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②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

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에 빠뜨린 경우, 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

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범하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타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또는 수용함으로써 인신매매를 조장한 

경우(제233조a) :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위의 경우에 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② 행위자가 행위 중에 피해

자를 신체적으로 중하게 학대하거나 또는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에 빠뜨린 경우, ③ 행위자가 행위를 폭력 또는 심한 해악에 의한 협

박을 통해 또는 직업상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한 경우 :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4. 프랑스

    ○ 프랑스 형법 제4장 제1절에서 약취죄 등에 관하여, 제5장 제1의 2절

에서 인신매매에 관하여, 제7장 3절에서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약취죄 관련 규정  

 사람을 약취한 경우(제224-1조) : 20년의 징역, 억류 또는 감금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피해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감경

 감금 등의 결과적 가중(제224조-2조) : ① 약취죄를 범하여 피해자

의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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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고의적이거나 감금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음

식․간호의 미제공으로 인한 경우 : 30년 이상의 징역, ② 약취죄의 

실행행위 전이거나 실행행위 중에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거나, 

약취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수인에 대하여 약취죄를 범한 경우(제224-3조) : 30년의 징역

 중죄나 경죄의 실행을 준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죄나 경

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명령이나 조건 특히 몸값의 지불을 이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약취죄를 범한 경우(제224-4조) : 30년의 징역, 이 경우 

인질이 된 피해자를 명령이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류 

또는 감금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석방한 경우 : 

10년의 구금형

 15세 미만의 미성년 감금 등 가중(제224-5조) 

 중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

의 신원을 확인케 한 경우에는 형 면제

 범죄 조직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제224-2-5조) 

○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미성년인 자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인도를 거부한 경우(제227-5조) :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가 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상 화의에 

따라 자녀를 방문하거나 자녀와 동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

에게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에게 주소변경 사실을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제227-6조) :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자의 양육을 

수탁받은 자 또는 자와 동거하는 자로부터 미성년의 자를 약취하는 

경우(제227-7조) :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 

 제227-7조에 열거된 자 이외의 자가 기망 또는 폭력을 사용함이 없

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그 양육을 수탁받은 자 또는 미성년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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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자로부터 미성년의 자를 약취하는 경우 :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 

 제227-5조 및 제227-7조의 죄를 범한 경우 ① 미성년인 자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5일을 초과하

여 동인을 보호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는 경우 가중처벌 

 친권을 박탈당한 자가 제227-5조 및 제227-7조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 인신매매 관련 규정

     - 인신매매의 경우 (제225-4-1조) : 7년의 구금형 또는 150,000유로

의 벌금형 

 인신매매의 가중처벌(제225-4-2조) :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②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의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③ 피

해자가 수인인 경우, ④ 프랑스 영토밖에 소재하거나 프랑스 영토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한 경우, ⑤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진 경우, ⑥ 타인으로 하여금 사망이나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해의 급박한 위험 

상태에 직접 처하게 하는 상황에서 범해진 경우, ⑦ 당사자, 가족 또

는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협박, 강제, 폭행 

또는 기망을 행사한 경우, ⑧ 범죄피해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

계존속, 보호 감독권이 있는 자 또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장에 

의한 경우, ⑨ 직무상 인신매매에 대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

에 참여하도록 요청된 자의 경우 

 범죄조직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제225-4-3조), 고문 또는 가혹행위

를 수반한 경우(제225-4-4조) 가중 처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

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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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

    ○ 일본 형법에서는 제33장에서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를 규정하

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의 규정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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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규정의 검토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의 경우(제224조) :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약취, 

유괴한 경우(제22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몸값 목적 약취 등(제225조의2) :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

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할 목적

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경우,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가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재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경우(제226

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신매매(제226조의2) : ① 사람을 매수한 경우 : 3월 이상 5년 이

하의 징역, ② 미성년자를 매수한 경우 :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③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

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소재

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소재국 외로 이송한 경우(제226조의3)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약취자 인도 등(제227조) :제224조, 제225조 또는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장닉, 은피시킨 경우 :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② 제225조

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

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장닉한 경우 :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③ 영리, 음란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

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장닉한 경

우 :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25조의2 제1항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한 자가 근

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

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한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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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유기 징역

 해방 감경 규정 

III. 유형분류

  1. 구성요건 규정방식

    ○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범죄 관련 법률인 형법 및 특가법은 목적

(목적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추행·간음·영리 목적, 국외이송 목적, 

재물 취득 목적), 약취·유인 후의 후속행위 또는 결과(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강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취득, 폭행·상해·감금·유

기·가혹행위, 살인·치사)에 따라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법정형에 차이

를 두고 있음 

    ○ 구성요건을 분류하여 법정형을 차별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

성요건을 성격에 따라 유사한 죄질 또는 행위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

이는 범죄끼리 묶거나 분리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 유형분류의 시도

    ○ 형법 및 특가법의 구성요건 체계와 행위태양에 따라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2)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3) 약취·유

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4)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크게 유형 구분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함

      ① 제1유형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

취·유인·수수·은닉·국외이송의 경우

      ② 제2유형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형법 제287조) 10년 이하 징역

약취·유인된 미성년자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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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유형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2)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피해자의 신체침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초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라 가

벌성 또는 행위책임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취·유인만 한 경우

와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므로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함

※ 대상범죄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 취득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간음·영리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업 사용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외 이송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약취·유인·매매된 미성년자 국외이송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88조, 제289조에 의해 약취·유인·

매매·이송된 미성년자 수수·은닉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살해 목적(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약취·유인 미성년자 폭행·상해·감금·유기·

가혹행위(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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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유형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2유형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③ 제3유형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행위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함

      ① 제1유형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는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함

      ② 제2유형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4)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음

      ① 제1유형 : 치사

      ② 제2유형 : 살인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약취·유인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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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형량범위

  1. 통계분석결과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에서 전체 14,640건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하여 

8개의 대상범죄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한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 중 약취·

유인범죄 90건에 관한 통계분석결과를 원용함{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I) 책자의 341~379쪽 참고}

    가. 개관 

    나. 종국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연도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결혼유인
수 0 1 0 0 0 1

비율 0.0% 100.0% 0.0% 0.0% 0.0% 100.0%

미성년자약취
수 2 1 1 1 5 10

비율 20.0% 10.0% 10.0% 10.0% 50.0% 100.0%

미성년자약취미수
수 0 2 0 0 8 10

비율 0.0% 20.0% 0.0% 0.0% 80.0% 100.0%

미성년자유인
수 9 5 2 3 4 23

비율 39.1% 21.7% 8.7% 13.0% 17.4% 100.0%

특가법(약취․유인)
수 6 1 7 4 8 26

비율 23.1% 3.8% 26.9% 15.4% 30.8% 100.0%

특가법

(영리약취․유인)

수 3 3 7 4 3 20

비율 15.0% 15.0% 35.0% 20.0% 15.0% 100.0%

전체
수 20 13 17 12 28 90

비율 22.2% 14.4% 18.9% 13.3% 31.1% 100.0%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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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죄는 전체 90건에서 실형 선고가 37건(41.1), 집행유예 선고가 50

건(55.6), 선고유예가 3건임. 세부죄명별로는 1건인 결혼유인을 제외하고는 

특가(약취․유인)(65.4) > 특가법(영리약취,유인)(50.0) > 미성년자유인(26.1)

으로 실형의 비율을 보임

   다. 형량분포

    (1) 전체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종국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결혼유인
수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미성년자약취
수 1 6 3 10

비율 10.0% 60.0% 30.0% 100.0%

미성년자약취미수
수 2 8 0 10

비율 20.0% 80.0% 0.0% 100.0%

미성년자유인
수 6 17 0 23

비율 26.1% 73.9% 0.0% 100.0%

특가법(약취, 유인)
수 17 9 0 26

비율 65.4% 34.6% 0.0% 100.0%

특가법(영리약취, 유인)
수 10 10 0 20

비율 50.0% 50.0% 0.0% 100.0%

전체
수 37 50 3 90

비율 41.1% 55.6% 3.3% 100.0%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84

결혼유인
수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약취

수 1 0 4 2 0 0 0 0 0 0 0 0 0 0 7

비율(%) 14.3 0.0 57.1 2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약취미수

수 0 2 2 1 3 0 1 0 1 0 0 0 0 0 10

비율(%) 0.0 20.0 20.0 10.0 30.0 0.0 10.0 0.0 10.0 0.0 0.0 0.0 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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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의 형량분포에서 2년 6월의 선고형이 21건(2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월(14.9%)의 비율이 나타났음. 세부죄명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의 

형량이 6월에 11건(47.8%), 특가법(영리약취·유인)은 2년 6월에서 12건

(60.0%)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84

미성년자

유인

수 1 11 2 4 2 1 1 1 0 0 0 0 0 0 23

비율(%) 4.3 47.8 8.7 17.4 8.7 4.3 4.3 4.3 0.0 0.0 0.0 0.0 0.0 0.0 100.0

특가법

(약취․유인)

수 0 0 0 0 1 1 0 8 4 1 1 9 0 1 26

비율(%) 0.0 0.0 0.0 0.0 3.8 3.8 0.0 30.8 15.4 3.8 3.8 34.6 0.0 3.8 100.0

특가법

(영리약취․
유인)

수 0 0 0 0 0 0 0 12 4 0 1 2 1 0 2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60.0 20.0 0.0 5.0 10.0 5.0 0.0 100.0

전체
수 2 13 8 7 6 2 3 21 9 1 2 11 1 1 87

비율(%) 2.3 14.9 9.2 8.0 6.9 2.3 3.4 24.1 10.3 1.1 2.3 12.6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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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형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4 8 10 18 24 30 36 42 48 60 72 84

결혼유인
수 0 0 0 0 1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약취

수 0 0 1 0 0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약취미수

수 0 1 0 0 0 0 1 0 0 0 0 0 2

비율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유인

수 1 1 1 1 1 1 0 0 0 0 0 0 6

비율 16.7 16.7 16.7 16.7 16.7 16.7 0.0 0.0 0.0 0.0 0.0 0.0 100.0

특가법

(약취․유인)

수 0 0 0 0 0 4 1 1 1 9 0 1 17

비율 0.0 0.0 0.0 0.0 0.0 23.5 5.9 5.9 5.9 52.9 0.0 5.9 100.0

특가법

(영리약취․
유인)

수 0 0 0 0 0 3 3 0 1 2 1 0 10

비율 0.0 0.0 0.0 0.0 0.0 30.0 30.0 0.0 10.0 20.0 10.0 0.0 100.0

전체
수 1 2 2 1 2 8 5 1 2 11 1 1 37

비율 2.7 5.4 5.4 2.7 5.4 21.6 13.5 2.7 5.4 29.7 2.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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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유예시 본형 형량분포

    (4) 징역형 평균형량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미성년자약취
수 1 0 4 1 0 0 0 0 0 6

비율 16.7 0.0 66.7 16.7 0.0 0.0 0.0 0.0 0.0 100.0

미성년자

약취미수

수 0 2 1 1 3 0 1 0 0 8

비율 0.0 25.0 12.5 12.5 37.5 0.0 12.5 0.0 0.0 100.0

미성년자유인
수 0 11 1 3 2 0 0 0 0 17

비율 0.0 64.7 5.9 17.6 11.8 0.0 0.0 0.0 0.0 100.0

특가법

(약취․유인)

수 0 0 0 0 1 1 0 4 3 9

비율 0.0 0.0 0.0 0.0 11.1 11.1 0.0 44.4 33.3 100.0

특가법

(영리약취․유인)

수 0 0 0 0 0 0 0 9 1 1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90.0 10.0 100.0

전체
수 1 13 6 5 6 1 1 13 4 50

비율 2.0 26.0 12.0 10.0 12.0 2.0 2.0 26.0 8.0 100.0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월) 표준편차

결혼유인
실형 1 24.0000 .

합계 1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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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에 대한 전체 사건의 평균형량은 26.5개월이며, 특가법(약취․유인)

이 43.8개월, 특가법(영리약취․유인)이 37.2개월을 보이고 있음

  2. 형량범위 설정시 고려사항

    가. 경험적 접근방법과 규범적 접근방법의 종합적 고려

    ○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경험적 접근방법에 따라 기존 양형실무의 

선고형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취·유인범죄의 경우 양형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범죄 유형이 많고, 양형기초자료가 있는 범죄 

유형의 경우에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결혼목적 유인, 특가법(약취·유인, 영리목

적 약취·유인)에 대하여만 소수의 통계자료가 있음. 

      - 특가법상 약취·유인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세부 유형

별로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고, 대상 사건

수도 27건에 불과하여 유형별 선고형량분포 파악 및 권고형량설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경험적·기술적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월) 표준편차

미성년자약취

실형 1 10.0000 .

집행유예 6 7.6667 1.9664

합계 7 8.0000 2.0000

미성년자약취미수

실형 2 22.0000 19.7990

집행유예 8 11.2500 5.7508

합계 10 13.4000 9.4775

미성년자유인

실형 6 15.6667 10.0731

집행유예 17 7.5294 2.2945

합계 23 9.6522 6.3433

특가법(약취․유인)

실형 17 51.1765 15.6054

집행유예 9 28.6667 8.3666

합계 26 43.3846 17.2489

특가법(영리약취․유인)

실형 10 43.8000 15.2447

집행유예 10 30.6000 1.8974

합계 20 37.2000 12.5556

합계

실형 37 40.0000 20.0776

집행유예 50 16.5600 11.3428

합계 87 26.5287 1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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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의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아예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경험적 접

근방법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을 할 수 없음

    ○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약취·유인범죄의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양형통계자료

의 부족 또는 부존재로 인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실무에 비하여 규범적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높

다 할 것임

    나. 유형별 형량범위의 세분화

    ○ 유형별 형량범위 넓게 나타나는 경우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높

이기 위하여 유형별 형량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의 3

단계 형량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처단형을 세분함

    다. 유형별 형량범위의 중첩

    ○ 개별 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

정 정도 형량범위의 중첩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유형 및 영역별 형량범위의 설정

  ※ 약취·유인범죄의 범죄 유형별 양형통계자료가 전혀 없거나 충분하지 않

은 실정이므로 일응 법정형 하한의 1/2 정도를 감경영역의 하한으로 

정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며, 영역간 일정 정도 형량

의 중첩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위 통계분석결과의 선고

형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1.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년 - 4년
제2유형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제3유형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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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유형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

취·유인·수수·은닉·국외이송의 경우

    (2) 제2유형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

    (3) 제3유형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형법 제287조) 10년 이하 징역

약취·유인된 미성년자 수수·은닉(형법 제

29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 취득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간음·영리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업 사용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외 이송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약취·유인·매매된 미성년자 국외이송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88조, 제289조의 약취·유인·매매·

이송된 미성년자 수수·은닉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살해 목적(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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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대상범죄

    (1) 제1유형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

취·유인·수수·은닉·국외이송의 경우　

    (2) 제2유형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3) 제3유형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 살해 목적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제2유형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제3유형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대상범죄 법정형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약취·유인 미성년자 폭행·상해·감금·유기·

가혹행위(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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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질강요는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 제1유형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요구

      - 재물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요구’가 아닌 ‘취득의 미수’로 기소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3) 제2유형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재물 등을 요구하여 실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경우

  ４.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제1유형 : 약취·유인된 미성년자가 치사한 경우

    (2) 제2유형 : 약취·유인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약취·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범죄 법정형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강요

(형법 제324조의2)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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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범위 설정 상의 문제점

  - 유기징역형 상한 상승, 사형·무기징역의 감경시 형의 상·하한 상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10. 10. 16. 시행될 예

정임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범위는 개정 형법의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서, 양형실무의 통계가 전혀 없어 경험적 

양형실무를 반영할 방법이 없으므로 규범적으로만 형량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음

  -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이론 및 실

무에 관한 각자의 시각 또는 철학에 따라 적절한 형량범위에 관하여 매

우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음

  -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정형 및 죄질이 유사한 강간치사·살인, 

강도치사·살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됨

Ⅴ. 양형인자표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 미성년자 약취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1심 변호인

사선 1 8.000 .

0.250국선 3 8.667 1.1547

없음 3 7.333 3.0551

성별
남자 6 8.000 2.1909

.
여자 1 8.000 .

피고인 연령

40세미만 4 9.000 1.1547

2.00050세미만 1 8.000 .

60세미만 2 6.000 2.8284

학력

초등학교 1 8.000 .

0.190중학교 3 7.333 3.0551

고등학교 1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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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대학교 1 10.000 .

월수입
100만원 이하 3 8.667 1.1547

0.500
200만원 이하 3 7.333 3.0551

피고인 재산
없음 3 9.333 1.1547

1.789
있음 3 6.667 2.3094

혼인관계

미혼 3 8.667 1.1547

1.600기혼(사실혼 포함) 3 6.667 2.3094

이혼 1 10.000 .

가정 불화(결손)
없음 4 8.500 1.0000

0.493
있음 2 7.000 4.2426

부양가족
없음 3 8.667 1.1547

0.734
있음 4 7.500 2.5166

가족의 관심
높음 2 9.000 1.4142

8.333
낮음 1 4.000 .

알콜중독 경력
없음 5 8.400 0.8944

0.463
있음 2 7.000 4.2426

정신병력
없음 6 7.667 1.9664

.
있음 1 10.000 .

범행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2 7.000 4.2426
0.660

없음 5 8.400 0.8944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초범 여부
아님 6 8.000 2.1909

.
해당 1 8.000 .

이종 전과 유무
없음 1 8.000 .

.
있음 6 8.000 2.1909

이종 전과

재범기간

6월 이하 1 4.000 .

7.333
3년 이하 2 9.000 1.4142

5년 이하 1 10.000 .

5년 초과 2 8.000 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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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행 후 정황

      (4) 범행 계획 및 장소

      (5) 약취·유인방법

 

      (6) 피해자 특성 및 피해회복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자백 여부
전부자백 6 8.000 2.1909

0.000
일부자백 1 8.000 .

반성 여부
없음 1 4.000 .

.
있음 3 8.667 1.1547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범행계획
우발적 5 7.600 2.1909

-0.813
계획적 2 9.000 1.4142

범행장소

노상 2 9.000 1.4142

0.323
자동차, 선박, 

항공기
2 8.000 0.0000

주거지 3 7.333 3.0551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단순 폭행·협박
없음 1 10.000 .

.
있음 5 7.600 2.1909

피해자의 심신 

상실,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없음 5 7.600 2.1909
.

있음 1 10.000 .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피해자 성별
남성 5 8.000 2.4495

0.000
여성 2 8.000 0.0000

피고인과의 관계 아는 사람 2 9.000 1.4142 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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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성년자 유인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모르는 사람 5 7.600 2.1909

합의 여부
전부 합의 4 7.500 2.5166

0.571
일부 합의 2 9.000 1.4142

피해자의 

처벌의사

처벌 불원 4 7.500 2.5166
-0.756

전부 처벌 원함 2 9.000 1.4142

피해회복 

노력여부

없음 1 8.000 .
.

있음 4 7.500 2.5166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1심 변호인

사선 6 7.333 3.0111

2.499국선 9 13.111 8.9505

없음 8 7.500 1.7728

성별
남자 18 8.667 4.4984

-0.922
여자 5 13.200 10.7331

피고인 연령

30세미만 11 11.636 8.5706

0.779
40세미만 7 8.571 2.7603

50세미만 3 6.000 0.0000

70세미만 2 8.000 2.8284

학력

초등학교 1 18.000 .

0.879
중학교 6 10.667 7.0048

고등학교 7 10.571 8.8479

대학교 6 7.000 2.4495

주거
주거부정 1 18.000 .

.
주거일정 22 9.273 6.2196

월수입

없음 11 11.818 8.5536

0.564

100만원 이하 3 7.333 2.3094

200만원 이하 4 7.000 2.0000

300만원 이하 1 12.000 .

400만원 이하 1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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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피고인 재산
없음 17 10.353 7.2193

0.704
있음 3 7.333 2.3094

가정 불화(결손)
없음 1 12.000 .

.
있음 7 12.286 8.9016

부양가족
없음 10 9.400 5.7388

-0.753
있음 6 12.333 9.9933

건강상태
양호 17 9.294 6.3616

1.223
경증 2 15.000 12.7279

가족의 관심

높음 2 15.000 12.7279

0.266보통 6 12.000 9.2952

낮음 5 10.000 4.8990

정신병력
없음 21 9.143 5.7470

-1.265
있음 2 15.000 12.7279

범행당시 

심신장애여부

심신미약 3 12.000 10.3923
0.461

없음 20 9.300 5.8499

혼인관계

미혼 14 8.571 5.1098

0.270기혼(사실혼 포함) 2 6.000 0.0000

이혼 3 8.000 2.0000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초범 여부
아님 16 10.125 7.0226

0.532
해당 7 8.571 4.7208

동종전과 유무
없음 21 8.000 3.2249

-7.827***
있음 2 27.000 4.2426

이종전과 유무
없음 8 10.500 6.9898

0.460
있음 15 9.200 6.1783

동종 전과 

재범기간

3년 이하 1 24.000 .
.

4년 이하 1 30.000 .

이종 전과 

재범기간

6월 이하 1 8.000 .

0.8881년 이하 2 6.000 0.0000

2년 이하 2 19.000 1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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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행 후 정황

      (4) 범행계획 및 범행장소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3년 이하 2 8.000 2.8284

4년 이하 1 6.000 .

5년 이하 1 12.000 .

5년 초과 4 7.500 3.0000

누범 전과 여부
없음 21 8.762 4.7529

-0.927
있음 2 19.000 15.5563

출소 후 재범기간
6월 이하 1 30.000 .

.
3년 이하 1 8.000 .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17 8.235 4.5762
-1.393

해당 6 13.667 9.1579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없음 22 9.636 6.4921
.

있음 1 10.000 .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자수·자복 여부
없음 13 11.231 7.9389

.
있음 1 6.000 .

자백 여부

전부자백 18 10.222 7.0256

0.395일부자백 1 6.000 .

전부부인 3 7.333 2.3094

반성 여부
없음 1 10.000 .

.
있음 15 9.733 5.2300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범행계획
우발적 5 11.200 7.8230

0.603
계획적 17 9.176 6.2474

범행장소
공중 밀집장소 3 12.000 10.3923

0.367
숙박시설 1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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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행동기

      (6) 약취·유인 방법

      (7) 피해자 특성 및 피해회복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노상 10 10.800 7.6710

인적이 드문 장소 2 9.000 4.2426

주거지 6 8.333 2.6583

기타 1 6.000 .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양육
없음 21 9.810 6.6001

.
있음 1 6.000 .

추행
없음 21 9.619 6.6519

.
있음 1 10.000 .

간음
없음 21 9.524 6.6304

.
있음 1 12.000 .

영리
없음 17 8.588 4.6241

-0.936
있음 5 13.200 10.7331

추업사용

(부녀매매)

없음 20 9.900 6.7582
0.593

있음 2 7.000 1.4142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2인 이상 합동
없음 15 8.933 4.8912

-0.736
있음 8 11.000 8.6850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피해자 성별 남성 5 10.400 7.7974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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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연속형 변수에서의 형량에 대한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서 형량과 동종 전과수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상관계수의 값이 0.815로 나타나서 상관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아래의 그림은 동종 전과수와 형량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산점도

를 그려서 확인을 한 것임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여성 18 9.444 6.1283

피고인과의 관계

직계비속 1 6.000 .

0.491아는 사람 3 6.667 3.0551

모르는 사람 17 10.235 7.1373

피해자 장애인 

여부

불해당 13 10.923 7.9840
.

해당 1 12.000 .

합의 여부
전부 합의 3 7.333 4.1633

0.264
일부 합의 18 9.222 6.0639

피해자의 

처벌의사

처벌 불원 5 10.400 8.1731
0.794

전부 처벌 원함 15 7.467 2.0656

피해회복 

노력 여부

없음 11 10.727 7.3904
.

있음 1 4.000 .

   →    →    →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35 0.714 0.168(23)

공범의 수 0.96 1.261 -0.173(23)

동종 전과 수 0.22 0.736 0.815(23)**

이종 전과 수 2.30 2.738 -0.276(23)

범행기간 28.25 52.386 -0.118(16)

피해자수 1.39 0.499 0.217(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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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가법(약취·유인)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1심 변호인
사선 18 42.333 14.1795

0.210
국선 8 45.750 23.7712

성별
남자 24 43.750 16.8297

0.368
여자 2 39.000 29.6985

피고인 연령

30세미만 13 41.077 16.5854

0.305
40세미만 9 48.000 20.1246

50세미만 3 40.000 17.3205

60세미만 1 42.000 .

학력

초등학교 1 30.000 .

0.566
중학교 1 30.000 .

고등학교 12 47.500 20.0567

대학교 10 42.000 16.2481

월수입

없음 16 43.875 18.4242

0.298
100만원 이하 2 45.000 21.2132

200만원 이하 3 40.000 17.3205

300만원 이하 1 60.000 .

피고인 재산
없음 19 43.263 17.8414

0.125
있음 4 42.000 21.3542

혼인관계
미혼 16 41.625 18.3916

0.620
기혼(사실혼 포함) 7 43.714 16.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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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동거 1 60.000 .

별거(가출) 1 60.000 .

가정 불화(결손)
없음 14 42.857 19.8101

.
있음 1 60.000 .

부양가족
없음 12 42.500 20.0567

0.516
있음 11 46.909 16.0590

건강상태
양호 18 39.333 14.7289

4.014
경증 5 56.400 23.8495

가족의 관심

높음 13 42.462 15.3873

0.049보통 9 42.000 21.8403

낮음 1 48.000 .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1 18.000 .

2.722보통 5 50.400 13.1453

낮음 2 39.000 12.7279

알콜중독 경력
없음 25 43.920 17.3828

.
있음 1 30.000 .

정신병력
없음 25 44.400 16.7929

.
있음 1 18.000 .

범행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2 33.000 21.2132
0.778

없음 24 44.250 17.1369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초범 여부
아님 12 43.000 13.7378

-0.106
해당 14 43.714 20.3032

이종 전과 유무
없음 14 43.714 20.3032

0.103
있음 12 43.000 13.7378

이종전과 

재범기간

1년 이하 1 30.000 .

0.574

3년 이하 2 45.000 21.2132

4년 이하 1 36.000 .

5년 이하 1 60.000 .

5년 초과 6 45.000 13.5499

제37조 전단 아님 21 44.000 18.3303 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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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행 후 정황

     (4) 범행계획 및 내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경합범 여부 해당 5 40.800 13.0077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자수·자복 여부
없음 12 42.500 19.0526

1.182
있음 2 36.000 0.0000

자백 여부

전부자백 23 44.870 17.8053

0.733일부자백 1 30.000 .

전부부인 2 33.000 4.2426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범행계획
우발적 5 37.200 16.6493

-0.888
계획적 21 44.857 17.4536

범행유형
약취 6 39.000 23.3152

0.937
유인 19 46.421 13.8336

범행장소

숙박시설 1 30.000 .

2.595

노상 7 55.714 11.3389

인적이 드문 장소 2 45.000 21.2132

유흥업소 1 30.000 .

자동차, 선박, 

항공기
8 48.750 18.2659

주거지 4 31.500 10.2470

기타 3 24.000 10.3923

위험한물건

휴대유형

망치 등 둔기 사용 1 30.000 .

1.361

칼, 깨진 병 등 

예기 사용
2 51.000 12.7279

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
1 3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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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행동기

     (6) 약취·유인방법

     (7) 책임가중유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양육
없음 25 44.400 16.7929

.
있음 1 18.000 .

간음
없음 25 43.920 17.3828

.
있음 1 30.000 .

영리
없음 16 37.875 15.4483

-2.215*
있음 10 52.200 16.9823

추업사용

(부녀매매)

없음 25 43.680 17.5374
.

있음 1 36.000 .

몸값 취득
없음 17 41.647 17.0328

-0.699
있음 9 46.667 18.1934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단순 폭행·협박
없음 22 46.091 16.8068

2.251
있음 3 34.000 6.9282

2인 이상 합동
없음 18 40.000 14.1088

-2.516*
있음 7 56.571 16.5616

기망·유혹
없음 5 40.800 25.5969

-0.579
있음 20 45.600 13.9563

약물 사용
없음 24 45.750 15.7072

.
있음 1 18.000 .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약취·유인 후 

폭행·감금·유기

없음 15 52.800 14.3786
2.522*

있음 6 36.000 12.0000

약취·유인 후 없음 18 50.333 15.4196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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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해자 특성 및 피해 회복

     (9)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상해·학대 있음 3 34.000 6.9282

몸값 요구
없음 8 36.000 10.6369

-3.454**
있음 13 55.385 13.4508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피해자 성별
남성 10 40.800 14.6424

-0.915
여성 14 47.143 18.0549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친인척 1 18.000 .

2.242
연인관계 1 30.000 .

아는 사람 2 30.000 0.0000

모르는 사람 19 48.632 16.1115

합의 여부
전부 합의 17 43.412 15.0792

0.723
일부 합의 7 49.714 19.8134

피해자의 

처벌의사

처벌 불원 16 44.250 15.1592
-1.209

전부 처벌 원함 4 55.500 22.6495

피해회복 

노력 여부

없음 1 60.000 .
.

있음 12 48.500 14.5758

   →    →    →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27 0.604 -0.060(26)

공범의 수 0.81 1.059 0.002(26)

이종 전과 수 1.15 1.974 -0.007(26)

범행 기간 104.86 390.196 -0.269(21)

피해자 수 1.50 1.476 -0.028(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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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가법(영리약취·유인)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1심변호인
사선 11 39.818 14.2676

1.067
국선 9 34.000 9.9499

피고인 연령

30세미만 9 33.333 6.0828

0.978
40세미만 6 44.000 17.6635

50세미만 4 37.500 15.0000

60세미만 1 30.000 .

학력

무학 1 60.000 .

2.164

초등학교 2 30.000 0.0000

중학교 3 30.000 0.0000

고등학교 9 34.667 9.8489

대학교 5 44.400 16.7571

월수입

없음 9 38.000 12.7279

3.796*

100만원 이하 5 31.200 2.6833

200만원 이하 2 30.000 0.0000

300만원 이하 1 30.000 .

500만원 이하 1 72.000 .

피고인 재산
없음 14 36.000 13.1031

-0.397
있음 4 39.000 14.2829

혼인관계

미혼 8 33.000 6.4143

7.903**

기혼(사실혼 포함) 7 35.143 11.1867

이혼 1 30.000 .

별거(가출) 2 66.000 8.4853

합계 18 37.333 13.2665

가정 불화(결손)
없음 10 36.600 9.9800

-0.816
있음 5 44.400 20.1693

부양가족
없음 6 35.000 7.0143

-0.587
있음 13 38.769 14.8220

건강상태
양호 18 35.667 9.9705

0.306
경증 1 30.000 .

부모의 동거 여부
동거 1 36.000 .

.
이혼 1 30.000 .

가족의 관심
높음 9 42.000 15.0000

1.414
보통 2 3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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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낮음 3 30.000 0.0000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1 36.000 .

.보통 1 36.000 .

낮음 2 30.000 0.0000

범행당시 

심신장애 여부

심신미약 8 31.500 2.7775
3.044

없음 12 41.000 15.0997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초범 여부
아님 16 35.625 10.6137

-1.130
해당 4 43.500 19.2094

동종 전과 유무
없음 17 36.706 12.1643

-0.410
있음 3 40.000 17.3205

이종 전과 유무
없음 4 43.500 19.2094

1.130
있음 16 35.625 10.6137

동종전과 

재범기간

3년 이하 2 45.000 21.2132
0.333

5년 초과 1 30.000 .

이종전과 

재범기간

6월 이하 3 30.000 0.0000

2.272

1년 이하 4 30.000 0.0000

2년 이하 3 50.000 17.3205

3년 이하 1 30.000 .

4년 이하 2 42.000 8.4853

5년 이하 1 36.000 .

5년 초과 2 30.000 0.0000

누범 전과 여부
없음 19 36.000 11.6619

.
있음 1 60.000 .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18 38.000 13.0158

0.849
해당 2 30.000 0.0000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아님 13 33.692 8.3205
-1.478

해당 7 43.714 16.86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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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4) 범행 계획 및 유형, 장소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공범의 형태
공동정범 적극가담 10 40.800 14.6424

0.495
공동정범 보통가담 1 30.000 .

자수·자복 여부
없음 14 36.429 12.9894

-0.579
있음 2 42.000 8.4853

자백 여부

전부자백 13 38.308 13.5363

0.135일부자백 4 37.500 15.0000

전부부인 2 33.000 4.2426

반성 여부
없음 2 33.000 4.2426

-0.525
있음 17 38.118 13.4065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범행계획
우발적 1 30.000 .

계획적 19 37.579 12.7816

범행유형

미성년자·결혼목적 

피약취자 수수·은닉
1 30.000 .

1.337

기타 목적 피약취자 

수수·은닉
4 30.000 0.0000

몸값취득 목적 

피약취자 수수·은닉
1 30.000 .

약취 6 46.000 17.2511

유인 8 36.000 10.1419

범행장소

사무실(직장) 2 30.000 0.0000

1.798

숙박시설 2 33.000 4.2426

노상 8 46.500 15.9553

인적이 드문 장소 3 32.000 3.4641

주거지 3 30.000 0.0000

기타 2 30.000 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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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행동기

     (6) 약취·유인방법

     (7) 책임가중 유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추행
없음 19 37.579 12.7816

.
있음 1 30.000 .

간음
없음 16 36.750 12.5618

-0.313
있음 4 39.000 14.2829

영리
없음 11 39.818 14.2676

1.033
있음 9 34.000 9.9499

몸값 취득
없음 15 34.800 10.4417

-1.532
있음 5 44.400 16.7571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단순 폭행·협박
없음 13 33.692 8.3205

-1.661
있음 6 46.000 17.2511

2인 이상 합동
없음 13 35.077 11.1838

-1.278
있음 6 43.000 15.3753

기망·유혹
없음 8 42.750 15.8542

1.434
있음 11 33.818 9.0091

   →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약취·유인 후 

폭행·감금·유기

없음 5 32.400 3.2863
-1.342

있음 5 43.200 17.6975

약취·유인 후 

상해·학대

없음 9 38.667 13.7840

있음 1 30.000 .

몸값 요구
없음 5 31.200 2.6833

-1.739
있음 5 44.400 16.75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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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해자특성 및 피해회복

     (9)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피해자 성별
남성 8 39.750 14.3203

0.733
여성 12 35.500 11.5719

피고인과의 

관계

직장관계 2 30.000 0.0000

0.696
아는 사람 1 30.000 .

모르는 사람 15 39.600 13.7571

기타 2 30.000 0.0000

장애인 여부
불해당 13 31.385 2.6312

-0.907
해당 2 45.000 21.2132

합의 여부
전부 합의 10 40.800 14.6424

1.705
일부 합의 10 33.600 9.4657

피해자의 

처벌의사

처벌 불원 10 40.800 14.6424

1.306전부 처벌 

원함
10 33.600 9.4657

피해회복 

노력 여부

없음 7 30.857 2.2678
-2.111

있음 10 40.800 14.6424

   →    →    →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1.85 3.787 0.177(20)

공범의 수 0.90 0.968 0.218(20)

동종 전과 수 0.25 0.716 0.316(20)

이종 전과 수 3.35 3.468 -0.293(20)

범행 기간 551.64 1,728.035 -0.189(11)

부녀매매대금 755.00 628.832 0.011(6)

피해자 수 3.05 4.490 0.12(19)

합의금 1,300.000 1,385.6406 0.8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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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인자 추출(안)

    가. 특별양형인자

    ○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의미한 특별양형인자로 동종누범 

정도만이 나타날 뿐임

      - 영리, 약취·유인 후 폭행·감금·유기, 몸값 요구 등도 유의미한 양형

인자이나, 이들은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유형별 양

형인자표에서 가중인자로 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자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바, 형법 및 

특가법의 약취·유인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양형인자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형법 제295조의2)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제292조 제1항, 제2항)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부차적 보호법익인 

보호감독권만의 침해인 점 감안)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상태인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

해자인 점 감안)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약취·유인 범죄조직원에 대

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여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약취에 있어서 폭행·협박 수

단의 위험성 증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학교, 어린이

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

하굣길, 공동 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점 감안)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여타 범죄의 양

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

      - 상습범(형법 제293조, 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 실제 취득한 재물 등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액이 2

억원 이상인 경우(약취·유인 후 요구 또는 취득한 가액이 다액일 경

우 가중 처벌할 필요성 있음)

    나.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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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의미한 일반양형인자로 2인 이상 

합동, 이종누범(이종전과재범기간) 정도만이 나타날 뿐임

    ○ 따라서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등을 참고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

자를 규정함이 타당한바, 다음과 같은 일반양형인자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소극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

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성범죄 양형기준

의 양형인자표 참조)

  3. 양형인자표

    가.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 준 경우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 가담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  
  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   
  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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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의 정의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승강기 등

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함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

감독권이 침해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

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 소극가담

      - 피고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

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

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함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

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함

    ○ 상당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

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함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

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

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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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음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상해․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

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의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

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 신체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
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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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기

타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 실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
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
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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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범죄 관련 법률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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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
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
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약취) 또는 유인(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
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
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
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적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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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약취)와 유인(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
매), 제293조(상습범)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5.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
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
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장기) 및 단기(단기)의 2배
까지 가중한다.


